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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정이유

마포 365 구민센터 건강관리센터의 수익 증진 및 원활한 운영을 제고하고

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범위 감면 적용 (별표 2)

나.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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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2 마포 365구민센터 건강관리센터 서강동합정동 구민목의 대상란과 사

용료란을 삭제한다.

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.



수정안조문대비표

개   정   안 수    정    안

[별표 2]

개인사용료의 범위(제8조 관련)

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

마포 365

구민센터

종합

체육관

성인
2,000 ∼ 

4,000

청소년
1,500 ∼ 

3,000

어린이
1,000 ∼ 

2,500

헬스장

성인
2,000 ∼ 

4,000

청소년

·어린

이

1,500 ∼ 

3,000

건강

관리센터

서

강

동

합

정

동 

구

민

성

인·

청

소

년

5,000 ∼ 

10,000

어

린

이

4,000 ∼ 

8,000

마

포

구

민

성

인·

청

소

년

6,000 ∼ 

12,000

어

린

이

5,000 ∼ 

10,000

타

지

역

성

인·

청

소

년

7,000 ∼ 

12,000

어 6,000 ∼ 

(단위 : 원) 

[별표 2]

개인사용료의 범위(제8조 관련)

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

마포 365

구민센터

종합

체육관

성인
2,000 ∼ 

4,000

청소년
1,500 ∼ 

3,000

어린이
1,000 ∼ 

2,500

헬스장

성인
2,000 ∼ 

4,000

청소년

·어린

이

1,500 ∼ 

3,000

건강

관리센터

마

포

구

민

성

인·

청

소

년

6,000 ∼ 

12,000

어

린

이

5,000 ∼ 

10,000

타

지

역

성

인·

청

소

년

7,000 ∼ 

12,000

어

린

이

6,000 ∼ 

12,000

공덕 

실뿌리복지

센터  

피트니스

센터

헬스장

성인
2,000 ∼ 

4,000

청소년

·어린

1,500 ∼ 

3,000

(단위 : 원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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린

이
12,000

공덕 

실뿌리복지

센터  

피트니스

센터

헬스장

성인
2,000 ∼ 

4,000

청소년

·어린

이

1,500 ∼ 

3,000

이


